
보 도 자 료

보 도 일 시
년 월 일 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1 25 ( ) .
통신 방송 인터넷은 ※ ‧ ‧ 화 이후1. 25.( ) 11:00 보도 가능 

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
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 25 -「 」 

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까지 완화120%◇ 

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◇ 

음압병실 개념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   * ( ) 
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

서울 병원 허용 용적률 종일반주거 사용 용적률 증축불가   * A : 200%(2 ), 199% ⇒ 
  ** 대학병원과 접한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여유공간에 모듈형 음압병상 설치 불가( ) 



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까지 완화120%➊

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서울시 조례    * 2 : 250%, 200%

   * 서울 병원 종일반주거지역 현행A (2 ) : ( ) 200%조례 개선 시행령( ) ( ) 250%( ) × 1.2 = → 300%

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➋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 

정책과 김세묵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( 044-201-3709) .☎ 


